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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실무필수 교과목 중 
<현장실습> 교과목의 학점을 변경함(2학점→1학점)함(제17조 별표 1)

2. 개정 세칙

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별표 1”을 붙임과 같이하고, “별표 1과 같이 법률기본필수 3과목(9학점), 실
무필수 5과목(8학점), 전공기초필수 4과목(12학점) 등 총 12과목(총 29학점)으로 한다.”를 
“별표 1과 같다.”로 한다.

부  칙(2025. 12. 23. 개정)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제2항은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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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 신 개정 이유 및 내용

제23조(교과과정) ① (생 략)
② 본 대학원의 필수과목은 별표 1과 같이 
법률기본필수 3과목(9학점), 실무필수 5과목
(8학점), 전공기초필수 4과목(12학점) 등 총 
12과목(총 29학점)으로 한다.
③ (생 략)

제23조(교과과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-------------- 별표 1과 같다.

③ (현행과 같음) 

부 칙(2025. 12. 23. 개정)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
23조제2항은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*법학전문대학원 교과
과정 개편사항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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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신

[별표 1] 필수과목(제23조제2항 관련)

과목구분 과목 및 학점 필수교과목

법률기본
필수 3과목/9학점

1. 헌법총론
2. 민법총칙
3. 형법총론

실무 필수 5과목/8학점
법률정보의 조사(1학점), 법문서의 
작성(2학점), 현장실습(2학점), 모의
재판(1학점), 법조윤리(2학점)

전공기초
필수 4과목/12학점 각 전공별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

영내규로 정함.

[별표 1] 필수과목(제23조제2항 관련)

과목구분 과목 및 학점 필수교과목

법률기본
필수 3과목/9학점

1. 헌법총론
2. 민법총칙
3. 형법총론

실무 필수 5과목/7학점
법률정보의 조사(1학점), 법문서의 
작성(2학점), 현장실습(1학점), 모의
재판(1학점), 법조윤리(2학점)

전공기초
필수 4과목/12학점 각 전공별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

영내규로 정함.


